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   존경하는 선배․동료 위원 여러분!

   남 창진 의원입니다. 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
 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

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
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  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   

   이 개정안은 먼저,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

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·층수 등의 

산정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. 현행 조례상 벽면을 이

용한 업소형 간판의 설치는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간

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, 주차건물 등의 경우 

그 층수가 10층이고 높이가 40m라 하더라도, 층의 구

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건축물의 3층 이상에 해당하는 

높이 또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

우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

다.



   

   둘째,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를 현행 구

청장에서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상업용 뿐만 아니라 

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, 정당, 단체 등이 불법으로 게

첩하는 공공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 효과를 높

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.

   

  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

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

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 

   감사합니다.


